
(2022년 2월 13일 이전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)

코로나19 입원·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
□ 지원대상자

 ○ 코로나19 확진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 및 자가격리자

   (신청대상자 중 직장인의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

   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됨.) 

  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로부터 유급휴가 미제공

   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, 

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

   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

   ※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

     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.

□ 지원대상자 가구원 수 인정 범위

 ○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

    * 주민등록표상 가족 친인척이 아닌 동거인과 가구원 중 

    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됨

□ 지원 제외 대상

 ○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유급휴가를 

    받은 경우

 ○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·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

   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(공무원, 공공기관 및 어린이집 등)



□ 구비서류

확진자·자가격리자 중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자로 회사로

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분은 생활지원금 대상이 아님.

 ○ 본인 또는 미성년자 자녀 대리(부모) 신청시

  · 생활지원비 신청서 

  · 자가격리 통지서,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확인서

  · 신분증 및 통장 사본 

  · 직장인 중 유급휴가 미사용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

     (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)

 ○ 성인 확진자 또는 격리자 대리 신청시 

  · 생활지원비 신청서

  · 자가격리 통지서, 입원 또는 재택치료자는 격리해제확인서

  · 신분증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 본인통장 사본, 위임장 

  · 직장인 중 유급휴가 미사용자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

     (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)

※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

   1부를 제출하여야 함.

※ 생활지원비 확진·자가 격리기간 14일~30일까지는 금액 같음

   확진자 중 재택치료자 추가지원비는 10일 이후 금액 같음


